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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마을기업 개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

◦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 

◦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 

◦ ‘10년 「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」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 시작 

    -  ‘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후 ‘10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

◦ ’10. 12월 「마을기업 육성계획」을 수립 후 ‘11년부터 「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 에 의거해 

본격 추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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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마을기업 요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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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마을기업은 4가지 요건 및 운영원칙(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)을 고려하여 설립∙운영해야 함 

  ◦ 기업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

      * 마을기업 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모든 회원이 출자하는 것이 원칙 

  ◦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  

      *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

  ◦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 

      * 마을기업 회원 70% 이상이 같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

  ◦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

      * 마을기업은 법인이어야 함 

마을기업 육성사업 



참 고 

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

개사 1,556 95 74 88 53 61 52 41 29 179 120 84 134 105 160 125 120 36 

◦ 시∙도별 

업종 계 
일반 
식품 

전통 
식품 

관광 
체험 

공예품 교육 
문화 
예술 

재활용 
유통 
기업 

의류 
신발 

물류 
배송 

사회 
복지 

에너지 기타 

비율 
(%) 

100 44.3 13.5 12.7 5.8 4.4 4.1 2.4 1.4 1.0 0.8 0.7 0.3 8.6 

◦ 업종별 

법인 

형태 
계 

영농조합 

법인 
협동조합 주식회사 

농업회사 

법인 
사단법인 

영어조합 

법인 

사회적 

협동조합 
재단법인 기타 

비율 
(%) 

100 40.2 25.5 19.2 3.7 2.3 1.6 1.0 0.2 6.3 

◦ 법인형태별 

(‘19. 12. 31. 기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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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마을기업 지정절차 

마을기업 

모집공고 

 광역지자체 
(시∙도) 

마을기업 

신청접수 

 기초지자체 
(시∙군∙구) 

적격 검토 

 기초지자체 
(시∙군∙구) 

지정요건  

심사 

 

최종심사 

 

마을기업  

지정 통보 

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
광역지자체 

(시∙도) 

설립 전 

교육 

중간 
지원기관 

사업계획 

수립 

마을기업 

○ 심사 전에 입문교육(7시간) 반드시 이수 

   -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마을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 

     해당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필수 교육 지원 

   -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며,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

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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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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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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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마을기업 지원사항 

◦ 최대 3차례, 1억원 (1회차 5천만원, 2회차 3천만원, 3회차 2천만원) 

    ※ 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 원칙 

◦ 마을기업 지정 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가능 

◦ 판로∙유통 지원 

    - 유통망 확대, 유통업체 입점 지원(입점설명회 등), 판촉 행사(상생장터∙박람회 등) 개최 및 참여 지원 

◦ 교육 및 컨설팅 

    -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,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,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

    - 마을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경영 및 유통∙마케팅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

◦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

    -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온∙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 추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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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관련기관 및 문의처 

시∙도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‘21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

서    울 사회적경제담당관 02-2133-550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-353-3553 

부    산 사회적경제담당관 051-888-4481 사회적기업연구원 051-517-0261 

대    구 사회적경제과 053-803-6491 (사)커뮤니티와경제 053-944-4001 

인    천 사회적경제과 032-440-4962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032-5503-7003 

광    주 일자리정책과 062-613-3603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-383-1136 

대    전 사회적경제과 042-270-0781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042-254-1581 

울    산 사회혁신담당관 052-229-8463 (재)울산경제진흥원 052-283-7137 

세    종 참여공동체과 044-300-5034 (사)한국협동조합연구소 044-862-9217 

경    기 사회적경제과 031-8008-3587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032-668-8124 

강    원 사회적경제과 033-249-2752 (사)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-749-3930 

충    북 공동체협력과 043-220-2564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-230-9755 

충    남 사회적경제과 041-635-2283 (사)충남사회적경제연대 041-417-1107 

전    북 사회적경제과 063-280-321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1-711-2000 

전    남 사회적경제과 061-286-5032 (사)전남고용포럼 061-285-7180 

경    북 사회적경제과 054-880-2623 (사)지역과소셜비즈 053-944-4002 

경    남 사회적경제추진단 055-211-3784 경남대학교 마을공동체지원단 055-249-6460 

제    주 경제정책과 064-710-2552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-726-4843 

○ 마을기업 관련법 제정 추진, 시행지침 수립 등 

○ 제도운영 관련 재정적 지원 

○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판로지원, 인지도 제고 홍보  

○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기업 발굴, 참여 유도 

○ 보조금 교부∙관리, 결산 및 자체 예산 지원 등 

○ (광역) 모집공고 및 지정요건 심사 

○ (기초) 신청접수 및 적격 검토   

○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 

○ 심사지원 및 신규기업 발굴 

○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상시 컨설팅 및  

○ 경영∙판로∙마케팅 등 지원 

○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

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마을기업팀 

☎ 044-205-3433~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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